
[별  17] <신  2008.11.26>

과태료  과기준( 84 1항 련)

(단 : 만원)

연 행 련
항

 포

도검 약 사기 충격기 비고엽  
공기
기타

1 약  수 신고
무 

 9
5항 150

2 포 신
고 무 

 11
2항 150 150

3
당한 사  없
포 등  휴 ·운  17

1항 30 20 10 10 10 10

4
포  보 ·휴 ·

운  시 준수사항  17
3항 20 10

5 약  폐기신고
무 

 20
1항 100

6 약  폐기 중지
령 

 20
2항 100

7 약 운 신고필
증 휴 무 

 26
3항 30

8
약 · 리

보안책  ·해
신고 무 

 27
2항 100

9
약  안 도시

험 결과보고 무  32
2항 100

10 기준 미달 약  
폐기 무 

 32
4항 150

11 남  약  양
도·폐기 무 

 33 100

12 도난 · 실신고
무 

 35 100 50 20 50 20 20 20

13 체 안 계
 미승

 39
1항 100 100 50 100 50 50 50

14 체 안  미
실시

 39
3항 100 100 50 100 50 50 50

15
약  사용  

안 계  수
립 령 

 39
4항 100

16 기 검결과 보
고 무 

 40
2항 50

17 재해  등   44 30 20 15 30 15 15 15 지  



한 보고 령 3항

허가  
 

15 10 10 15 10 10 10 지허가
  

18 지  준수사
항 

 47
3항 50 20 10 30 10 10 10

19
 비   기재 

무 
 63 70 50 50 70 50 50 50

20 간판, 지 
무 

 64 50 25 25 50 25 25 25

21
허가증 등  납

무 
 65

2항

50 30 20 50 20 20 20
지  

허가· 허
  

20 15 10 20 10 10 10 지허가
  

22
허가증 등  기재
사항 변경신고
무 

 65
3항

30 30 20 30 20 20 20
지  

허가· 허
  

10
지허가

  
( )

20 10 10 10 10 10 10
지허가

  
(개 )

23 폐업·휴업 등 신고
무 

 66 50 30 30 50 30 30 30


